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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48. 3. 17.] [군정법령 제175호, 1948. 3. 17., 제정]

       제2장 선거구역 급 의원수
 

제8조 각 선거구는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함.
 

제9조 본법에서 선거구라 함은 좌와 여함.

1. 인구 15만미만의 부, 군 급 서울시의 구

2. 인구 15만이상의 부, 군 급 서울시의 구의 일부로서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선거구로 정한 구역

3. 행정구역인 도(以下 島는 郡의 名稱에 包含함)
 

제10조 인구 15만 내지 25만미만의 부, 군 급 서울시의 구는 비등한 인구의 2개구역으로 분함.

인구 25만 내지 35만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3개구역으로 분함.

인구 35만 내지 45만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4개구역으로 분함.
 

제11조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정한 선거구의 명칭경계 급 인구는 본법 부표제1호에 차를 규정함.
 

제12조 각 선거구는 투표구로 차를 분함.

각 투표구는 인구 2천이하라야 하며 각각 동일한 읍, 면 또는 동의 일부이어야 할 투표구는 당해 행정구역(府, 郡 及

서울市의 區)의 장이 작성한 제안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차를 정함.

투표구의 설치는 선거인등록개시전에 차를 공고하여야 함.
 

제13조 국회선거위원회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원조, 지시 급 감독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급 동급의 선

거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권한이 있음.
 

제14조 선거구 급 투표구는 1946년8월25일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차를 설치함.

 
 

부칙 <제175호,1948. 3. 17.>

제56조 행정수반은 본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음.

제57조 본법은 1948년 3월17일 공포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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